
2024년도균형발전본부소관도시재생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

검 토 보 고 서

I. 제안경위

1. 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
2. 의안번호 : 제1468호

3. 제출일자 : 2023년 11월 1일

4. 회부일자 : 2023년 11월 3일

5. 기금규모

○ 2024회계연도 도시재생기금 운용계획(안)의 규모는 다음과 같음

< 2024년도 도시재생기금 조성규모 >

2023년도말
조  성  액

2 0 2 4 년 도  조 성 계 획 2024년도말
조  성  액  수    입 지   출 증 감 액

71,617 46,130 87,568 △41,438 30,179

(단위 : 백만 원)

출처: 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정책과



II. 운용계획

 수입계획
○ 2024회계연도 기금 수입계획안은 1,177억 47백만 원으로 전년기금

(728억 5백만 원) 대비 449억 42백만 원(61.7%) 증가하였음

사  항  별 2024 예산(안) 2023 예산액 증   감 증감률(%)
합   계 117,747 72,805 44,942 61.7%
일 반 부 담 금 44,683 22,079 22,604 102.4%
예 치 금 회 수 71,617 48,971 22,646 46.2%
공공예금이자수입 1,447 1,738 △291 △16.7%
그 외 수 입 - 17 △17 △100.0%

(단위 : 백만 원)

 지출계획
○ 도시재생기금사업은 총 2개 사업(기금관리비, 여유자금 예치 제외)으로 도시

재생기반시설 조성에 875억 58백만 원 편성하고, 그 외 기금관리비

10백만 원을 제외한 301억 79백만 원은 여유자금으로 예치함

사  항  별 2024 예산(안) 2023 예산액 증   감 증감률(%)
합   계 117,747 72,805 44,942 △61.7%
도시재생기반시설 조성 87,558 1,178 86,380 △7332.8%
기 금 관 리 비 10 10 - -
여 유 자 금  예 치 30,179 71,617 △41,438 △57.9%

(단위 : 백만 원)



III. 검토 의견

○ 도시재생기금의 재원은 ｢수도권정비계획법｣ 제12조 제1항1)에 따라 시

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의 50%2)로 조성되며, ｢서울특별시 도시재생

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｣ 제6조에서 정한 도시재생기반시설의

설치·정비·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, 도시재생기금의 관리를 위한 경비,

여유자금의 예탁 및 예치 등을 추진하는 용도로 기금이 사용되고 있음

1) 기금 수입계획

○ 2024년도 기금 수입안은 전년(728억 5백만 원) 대비 61.7%(449억 42

백만 원) 증액한 1,177억 47백만 원으로 제출하였음

< 2024년도 도시재생기금 수입계획안 >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백만원)

구       분 2023년 2024년(안) 증감
합    계 72,805 117,747 44,942

부 담 금 22,079 44,683 22,604
이 자 수 입 1,738 1,447 △291
그 외 수 입 17 - △17
예 치 금  회 수 48,971 71,617 22,646

○ 2024년도 도시재생기금 수입계획은 과밀부담금 징수 전망액 1,787억

33백만 원의 25%에 해당하는 ‘부담금’ 446억 83백만 원과 2023년

말 기금 조성예상액 716억 17백만 원의 ‘이자수입’ 14억 47백만 원,

‘예치금 회수액’ 716억 17백만 원임

1) 제12조(과밀부담금의 부과ㆍ징수) ①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인구집
중유발시설 중 업무용 건축물, 판매용 건축물, 공공 청사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(신축ㆍ
증축 및 공공 청사가 아닌 시설을 공공 청사로 하는 용도변경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변경을 말한
다. 이하 같다)하려는 자는 과밀부담금(이하 “부담금”이라 한다)을 내야 한다

2) 과밀부담금(도시계획국에서 부과)의 50%는 국비, 50%는 서울시(균형발전특별회계 25% / 도시재생기금 25%)로 
귀속됨



2) 기금 지출계획

○ 2024년도 도시재생기금은 ‘도시재생기반시설 조성’ 사업(다동공원 조성

사업 및 세운 5-2구역내 공공임대상가 건립)에 875억 58백만 원이 사용될 예

정이며, 2023년 대비 정책사업비 증가로 인하여 여유자금인 예치금이

414억 38백만 원 감소하였음

< 2024년도 도시재생기금 지출계획안 >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백만원)

구     분 2023년 2024년(안) 증감

합     계 72,805 117,747 44,942

정책사업 1,178 87,558 86,380

도시재생기반시설 조성 1,178 87,558 86,380

행정운영경비 10 10 -

기금 관리비 10 10 -

재무활동 71,617 30,179 △41,438

여유자금 예치 71,617 30,179 △41,438

 다동공원 조성사업(사업설명서 p.283; 기금운용계획 p.297)

○ 이번 사업은 ‘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’의 시범사업3)으로 추진되며,

무교다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내 장기 미확보 기반시설을 온전한 공

원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공원녹지를 제공하고 정체된 정비

사업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, 2024년 기금으로 871억 26백만 원을

신규 편성하였음

○ ‘다동공원 조성사업’은 그간 부지 확보의 어려움이 있어 정체되어온 사업

에 속도를 내고자 2024년 예산(871억 26백만 원)의 97.5%에 해당하는

849억 91백만 원을 보상비로 책정하여 공공이 부지를 매입하여 사업을

3) 「공공선투자 후회수」제도도입 및 시범사업계획(행정2부시장 방침 제188호, ’22.8.)



추진하고, 추후 인근 정비사업을 통한 기부채납으로 비용을 회수하는 서

울시 최초의 ‘공공 선투자 후회수’ 방식의 사업임

○ 이번 사업은 무교다동 구역 내 정비기반시설로 결정된 다동공원이 지난

50여 년간 약 80%(3,145.2㎡)의 소유권이 확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

주차장, 파출소 등 타용도로 활용되거나 일부 토지는 방치되고 있어,

공공이 선제적으로 재원을 투입하여 공원을 조성하고 도심 내 개방형

녹지를 제공하고자 하는 서울시 정책 실현 방안의 취지로 이해됨

○ 다만, ‘공공재원 선투입’에 대한 후회수 일정은 민간 정비사업 시행자의

개발 일정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크고, 최근 원자재 등 물가상승, 금

리인상 등으로 민간개발자들의 개발추진 유인이 낮아져 계획보다 장기

화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으므로, 도시재생기금 사용 시 발생 가능한 리

스크에 대비한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함

○ 아울러 도시계획시설 사업 추진 시 보상 협의 또는 토지 수용(강제수용

포함) 과정에 따른 민원 발생 가능성 및 사업의 지연 가능성이 있어 이

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음

<‘도시재생기반시설 조성’예산편성 내역 >

□ 예산(안) 총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천원)

구     분
2023년 2024예산(안) 

(B) 증감 (B-A)
본예산 최종예산 (A) (B-A)*100/A

계
(x-)

996,000
(x-)

1,178,000
(x-)

87,558,000
(x-)

86,380,000
(x-)

7,333

시설비
(x-)

0
(x-)

182,000
(x-)

87,108,000
(x-)

86,926,000
(x-)

47,762

감리비
(x-)

0
(x-)

0
(x-)

15,000
(x-)

15,000
(x-)
100

시설부대비
(x-)

0
(x-)

0
(x-)

3,000
(x-)

3,000
(x-)
100

공기관등에대한
자본적위탁사업비

(x-)
996,000

(x-)
996,000

(x-)
432,000

(x-)
△564,000

(x-)
△57

출처 : 균형발전본부 2024년도 예산(안) 성과계획서 및 사업별설명서



< 다동공원 보상계획도 >



 세운 5-2구역 내 공공임대상가 건립(사업설명서 p.283; 기금운용계획 p.297)

○ 이번 사업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총 사업비 236억 원을 투입하

여 세운상가 주변지역 소상공인 등을 위한 공공임대상가 건립을 추진하

는 사업으로, 전년(9억 96백만 원) 대비 56.6%(5억 64백만 원) 감액한

4억 32백만 원을 편성하였음

○ 공공임대상가는 총 지하 1층, 지상 6층 규모로 이 중 지상 6층은 서울

시 창업지원시설4)로 사용되어 연면적 비율5)에 따른 사업비 분담에 따

라 서울시는 36억 원을 분담하게 되며, 2000년 7억 원, 2022년 15

억 원, 2023년 10억 원을 도시재생기금으로 편성한 바 있음

○ 2024년에는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(상승), 민원에 의한 부대공사 추가

시행 등을 고려하여 잔여 지급액인 4억 32백만 원을 확보하려는 것임

○ 공공임대상가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정비사업으로 발생 될 수 있는 상

가 임차인 내몰림 현상과 도심산업 생태계 훼손을 방지하고, 공공임대

상가 공급으로 젠트리피케이션6) 현상 방지 등 소상공인 영업 안정화에

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

4) 경제정책실(일자리정책과)에서 준공 후 청년취업 사관학교로 운영·관리함

5) 서울시 15%, LH공사 85%

6) 낙후됐던 구도심이 번성해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몰리면서, 임대료가 오르고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



붙임1 다동공원 조성사업

 사업목적

○ ‘무교다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’ 내 장기 미확보 기반시설을 온전한

공원으로 조성, “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” 의 마중물로 활용

○ 정동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정동근대역사길 역사보행탐방로

와 연계한 공원녹지 확충과 녹지체계 구축으로 도시재생 시너지 제고

 사업근거

< 관계법령 >

○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(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)

○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의2(인정사업)

< 추진방침 >

○서울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 추진계획(시장방침 제116호, ’22.5.)

○「공공先투자 後회수」제도도입 및 시범사업계획(2부시장 방침 제188호, ’22.8.)

○ 2023년 제3차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‘원안가결’(’23.5.)

- 다동공원 조성사업을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

 사업개요
○ 위 치 : 서울시 중구 다동 33-5 일대

○ 면 적 : 6,166.㎡ (공원 3,936.2 + 주변 도로 2,230)

○ 사업내용 : 설계용역, 보상, 공원조성 및 주변 도로 정비

- 용 역 : 기본 및 실시설계

- 보 상 : 토지보상 1,114.1㎡, 건축물 6동, 지장물, 영업권 등

- 문화재 : 시굴조사 및 발굴조사

- 공 사 : 기존 건물 철거, 휴게시설 등 공원조성, 도로정비 등



○ 총사업비 : 90,153백만원
(단위 : 백만원)

구  분 계 2023 2024 2025 비고
계 90,153 112 87,126 2,915

용역비 324 112 212 -
보상비 84,991 - 84,991 -

철거및폐기물 905 - 905 -
공사비 3,865 - 1,000 2,865
감리비 56 - 15 41

시설부대비 12 - 3 9
○ 사업기간 : ’22.7. ~ ’25.12.

 추진경위

○ ’22.08.18. 공공先투자 後회수 제도도입 및 시범사업계획(2부시장 방침)

○ ’22.11.03. 다동공원 조성 기본계획용역(’23.9.1 준공)

○ ’23.12.01. 재정분야 타당성 조사(’23.6.30. 준공)

○ ’23.01.19. 다동공원 조성 도시재생 인정사업 추진계획

○ ’23.05.25. 도시재생위원회 심의(원안가결)

○ ’23.08.18. 투자심사(조건부 추진, 사업비 137,125백만원)

○ ’23.09.~10. ’23년 도시재생기금 운용계획변경(설계비 반영)

 향후계획

○ ’23.11.~’24.10. 설계용역(기본 및 실시설계)

○ ’24.01.~’25.12. 실시계획인가, 보상, 공사(중구청)

 기대효과

○ 장기미확보 기반시설의 조기조성으로 시민들에게 쾌적한 공원녹지

제공 및 정체된 정비사업 활성화로 도시경쟁력 제고

○ ‘정동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’과 연계한 다동공원 조성 및 주변

녹지체계구축으로 지역재생 파급효과



 소요예산 : 87,126백만원
(단위 : 천원)

예산과목 산출 내역 (2024년) 산출 내역 (2023년)

 계 87,126,000천원

시설비

87,108,000천원

○ 용역비
212,000,000원×1식=212,000천원

-기본 및 실시설계
278,300,000원×60%(2차수)≒167,000천원

-문화재조사비
25,000,000원×1식=25,000천원

-소규모 재해영향평가 
20,000,000원×1식=20,000천원

○ 보상비 1식×84,991,000,000원=84,991,000천원

○ 철거 및 폐기물처리 
1식×905,000,000원=905,000천원

○ 공사비 
2,965,000,000원×34%(1차수)≒1,000,000천원

-공원공사
2,965,000,000원×34%(1차수)≒1,000,000천원

증감 사유

 신규사업

감리비

15,000천원

○ 감리비
1,000,000,000원×1.46%(감리비 요율)
≒15,000천원

증감 사유

 신규사업

시설부대비

3,000천원

○ 시설부대비
1,000,000,000원×0.3%(시설부대비 요율) 
=3,000천원

증감 사유

 신규사업



붙임2 세운 5-2구역 내 공공임대상가 건립

 사업목적

○ 세운상가 주변지역 소상공인 보호 등 도심산업생태계 보전을 위

해 LH공사 협력으로 공공임대상가 건립 추진

 사업근거 :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

 사업개요

○ 사업내용

- 위 치 : 중구 산림동 82-3 외1

- 규 모 : 지하1~지상6층, 연면적 4,235㎡

- 용 도 : (지상1층~5층) LH 공공임대상가(제조․공구) 58호

(지상6층) 市 청년창업지원시설(교육장)

- 사 업 비 : 236억(서울시 36억/LH 200억)

- 시 행 자 : 서울시, LH공사 공동

○ 사업기간 : ’19.7월 ~ ’24.3월

○ 추진방법 : 서울시-LH공사 공동사업

- 토지제공 : LH공사

- 소 유 권 : 공공임대상가는 LH공사, 창업지원공간은 서울시로 소유권 분리

- 역 할 : 서울시 : 설계․인허가등행정지원협의, 창업지원시설소유․운영관리

LH공사 : 설계․공사 등 건설 총괄, 임대시설 소유․운영관리

- 사업비 분담 : 서울시 15%, LH공사 85%(연면적 비율)

 추진실적 및 성과

○ 사업비 총 32억 교부(서울시 → LH공사)

- ’20년 7억, ’22년 15억, ’23년 10억

○ 공공임대상가 입주(’23.4.~7.) 및 창업지원시설 개관(’23.7.)



 추진경위

○ ’20.3. : 세운상가 일대 도심산업 보전 및 활성화 대책 발표(市)

○ ’20.4. : 서울시-LH 공동 사업시행 협약 체결

○ ’20.5.~‘21.2. : 설계 및 건축허가

○ ’21.6.~‘23.3. : 시공사 선정 및 착공, 건축물 사용승인

○ ’23.4.~7. : 임대시설 입주 및 창업지원시설 개관

 향후계획

○ ’23.11. : 회계법인 선임(사업비 검증목적)

○ ’23.12.~‘24.3. : 사업비 검증 및 부담금 최종 확정, 집행

 기대효과

○ 공공임대상가 공급으로 정비사업 대상지 이주 상가세입자의 재정착 지원

○ 중구 도심산업 특성에 맞는 청년창업․취업 교육을 통해 주변 산업체와

연계한 창업기반 마련

 기금용도 :「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제6조 제4호

○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·정비·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

 소요예산 : 432백만원

○ 산출근거
(단위 : 천원)

예산과목 산출 내역 (2024년) 산출 내역 (2023년)

 계 432,000천원 996,000천원

공기관등에 

대한 자본적 

위탁사업비

○ 산출내역 ○ 산출내역

-건물공사비              112,909천원

-용역비(설계,감리,문화재) 146,329천원

-위탁수수료(5%)         172,762천원

-건물공사비             306,720천원

-용역비(설계,감리,문화재)   7,670천원

-설계변경 및 물가변동 비용 558,660천원

-기타공사비(폐기물,위탁비등)  122,950천원

증감 사유

설계변경 및 물가변동(상승) 비용 증가 및 민원에 의한 부대공사 추가시행


